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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련번호 : 24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병가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▥▥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▥▥과는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

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제7조의5(병가)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

(행안부예규 제293호)에 따르면,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

사용할 수 있으나,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

경우에는 ｢의료법｣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▥▥과는 아래 표와 같이 누계 6일 이상 되는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

함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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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] 병가 사용 부적정 내역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▥▥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▥▥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

시기 바라며, 병가 사용 및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

(주의)

연번 병가사용자 병가사용일시 병가일수 병가사유 부적정 내역

1

20**-**-** 2시간

진단서 미첨부20**-**-** 5일

20**-**-** 7일

20**-**-** 4시간30분 -

20**-**-** 5일 -

누계 17일6시간30분

2

20**-**-** 4시간 

진단서 미첨부20**-**-** 4시간 

20**-**-** 1일 

20**-**-** 5일 

진단서 첨부20**-**-** 1일 

20**-**-** 3일 

누계 11일


